
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1. 3. 23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

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

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

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

가.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법

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5

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

법 제25조제1항 1,000만원

나.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

인, 설립위원, 임원, 간부직원, 검사인, 파산관재

인 또는 청산인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

하는 「보험업법」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

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

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

법 제25조제2항 500만원

다.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서 준

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95조를 위반한 경우

법 제25조제3항

제1호
500만원

라. 법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보험업법」 제

97조제1항 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

률」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

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

법 제25조제3항

제2호
300만원

마.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서

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

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

법 제25조제3항

제3호
300만원


